
[별표 2] <개정 1991.9.27, 1993.10.30, 1994.11.19, 1995.3.2, 1997.3.17> 
                        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
                        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 (제15조의6 관련)
1. 등록최저기준대수

(단위 : 대)
 업               종 자      동      차      대      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지역 군   지   역
전세버스운송사업 특별시 · 광역시30, 시지역20 10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50 50
컨테이너운송사업 10 10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1

비 고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등록대수의 80퍼센트(소화물일관수송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60퍼센트)이상이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이어야 한다.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하여야 할 자동차대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지역은 10대이싱, 군지역은 5대이상이어야 한다.
 4.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5톤이어야 한다. 다만, 등록대수가 3

대이상 5대미만의 경우에는 1대, 5대이상의 경우에는 매 5대마다 1대씩 5톤미만의 밴형화물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2. 최저자본금 (단위 : 100만원)
업                 종 금                액

 전세버스운송사업 특별시 · 광역시 500, 시지역 300, 군지역 200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50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500
 컨테이너운송사업 200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00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업           종 대당면적
(㎡)

비                   고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 대  형 36 ~ 40
  (2) 중  형 23 ~ 26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
  (1) 대  형 36 ~ 40 26인승이상의 장의자동차를 말한다.
  (2) 중  형 23 ~ 26 25인승이하의 장의자동차를 말한다.
  (3) 소  형 15 ~ 17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를 말한다.
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사업 · 컨테이너운송사
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
송사업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견
인자동차와 피견인 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면적으로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
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당면적으로 한



다)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의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

  하는 경우
    마. 컨테이너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컨테이너야적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3년이상(화물자동차는 1년이상으로 한다) 장기임대

  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사. 창고·판매·제조업등 수송수요유발업을 겸업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수송수요유발

  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창고사업자의 주차장을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차고지

  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

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면적기준에 적용하는 자동차보유대수는 예비차량을 포함한 보유차량 전부를 말한다.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1의 
     범위내에서의 면적을 감할 수 있다.
4. 부대시설기준
  별표 1의4. 부대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5개이상의 시·도에 각각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것. 다만, 컨테이너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국에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것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관시설 및 적하장과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통신망을 갖출 것


